
이동식 비계 위 작업 중 추락
재 해 개 요

2017.11.23(목) 13:30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○○인테리어 ○○음식점 도장공사 현장에서

재해자(도장공, 만 67세)가 이동식비계 위에서 실내 벽면 및 천정 도장 작업을 위한 퍼티

작업 중, 약 1.6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, 요양 치료 중 

2017.12.08(금) 사망한 재해임

재해 관련사진  

   [사진] 재해발생 상황도

재해발생원인

❍ 이동식비계 설치 상태 불량

- 이동식비계의 최상부 작업발판 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정 기준에 맞게 안전난간 및 

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,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해 추락사고 발생

- 이동식비계의 바퀴를 브레이크로 미고정 및 아웃트리거를 미설치함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

유동으로 인해 추락사고 발생 

❍ 안전모 미지급 및 미착용

-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미지급하였고, 이로 인해 피재자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

추락하여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

재해예방대책

❍ 이동식비계 설치 시 조립기준 준수

- 이동식비계의 최상부 작업발판 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에 대비하여 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을

반드시 설치

- 이동식비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․쐐기 등으로 바퀴를 

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 설치

❍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준수

-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안전모를

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실시


